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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의원발의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

1. 관련 :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및 「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」

2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발의되어 귀 기관(부서)의 의견을 조회하니,

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3.1.11.(수)까지 우리 처(축산물

안전정책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법률명
대표발의자

(의안번호)
주요내용 발의일

축산물

위생관리법

백종헌의원

(19144)

ㅇ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관련(제

28조의2 관련)

-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

서도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

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 함

-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(판매

금액 → 판매금액의 2배 이하)

'22.12.27.

3. 아울러, 해당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

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 1.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종헌의원) 1부

2. 검토서(양식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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